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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필요성

국민의 의료비 부담완화와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목 으로 

시작된 한국의 가정간호는 1994년 4개 병원에서 시범사업으로 

시작되었으며, 2000년 의료법 개정으로 가정 문간호사가 2인 

이상 확보된 병원 심의 가정간호가 제도화되었다. 2007년에

는 214개 병원에서 450여 명의 가정 문간호사가 근무하 으

며, 2017년에는 2007년 비해 67개소(31%)가 어든 147개 병

원에서 460여 명의 가정 문간호사가 제공한 가정간호 진료비

는 건강 보험 체 진료비의 0.038%에 그쳤다[1]. 이는 요양병

원이 증하고 병상공 의 과잉으로 가정간호가 활발하게 운

되지 못한 요인 의 한 면이지만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

는 사각지 의 환자들이 가정간호를 이용할 수 없는 제도의 

부재라는 실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들은 6개월 이상 일

상생활 활동장애로 장기요양보험 여의 수 권자로 인정되지 

않는 아 성기  만성질환 환자들로서 가정에서의 의료서비

스 이용을 원하는 상자이다. 

장기요양 여를 가정에서 이용하는 수 자 한 분 된 제

도로 필요한 의료서비스 이용이 원활하지 못하 다. 2016년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통합재가 여는 “집 근처에서 방문요양·

간호·주야간보호 서비스 한꺼번에 받는 여로써 간호사를 

필수인력으로 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 본 사업으로 확 되면 

장기요양수 자의 의료서비스 수요에 응하는 제도 인 장치

가 마련된 셈이다[2]. 문제는 퇴원 후의 아 성기 환자와 만성

질환 환자로서 장기요양수 권자가 아닌 노인 등에 한 책

마련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독일 가정간호의 상은  국민으로서 장기요양보험 여

의 수 권자가 아닌 장애인과 정신질환을 포함한 모든 환자이

다. 독일의 가정간호는 1970년에 지역사회 심으로 시작되었

으며, 1989년 건강 보험법의 개 으로 성기 질환 환자에게 

국한했던 가정간호를 만성질환 환자에게도 확 하 다[3]. 

1995년 장기요양보험 제도도입에도 불구하고 220만 건의 건강 

보험 가정간호 여가 제공되었으며, 장기요양보험의 통합재가 

간호 여(간호, 요양  목욕 통합)를 통합 으로 제공하게 되

었다[4]. 2019년 재 건강 보험법의 모든 가정간호사업소는 

장기요양보험의 재가 간호센터를 통합 운 하고 있다. 2017년 

기  총 14,050개의 재가 간호센터의 97%인 13,657개소가 가

정간호와 통합 으로 운 되고 있으며, 약 3%가 건강 보험법

의 가정간호를 제외한 장기요양 보험법의 재가 간호 여를 제

공한다[5]. 이러한 통합 가정·재가 간호는 건강·장기요양보험과 

기 생활 보장 수 자의 간호·간병을 액 부담하는 지방정부

의 재정안정뿐만 아니라 익숙한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건강을 

유지하려는 아 성기  만성질환 환자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여로 발 하 다.

한국의 보건의료 정책 방향 한 지역사회 기반의 의료서비

스 보장으로 의료비 감과 수 자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수

자 심의 서비스 제도 구축을 해 장기요양의 통합재가

여가 2020년부터 확  실시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분 되

거나 복되는 지역사회 기반의 가정간호, 방문간호  보건소 

방문간호의 통합  연계를 한 연구  정책포럼 등 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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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가정·재가 여 모델 개발의 기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

록 독일의 통합 가정·재가 간호 모델[1]을 소개하고자 한다.  

 

독일의 통합 가정 · 재가간호

가정간호의 발 과정

1989년 독일 건강보험개 법 이 의 가정간호는 성 질환 

환자에게 국한하여 의사가 처방한 간호처치와 기본간호  가

사지원에 한 여를 제공하 다. 휴가철이나 연말연시의 만

성질환 환자들의 불필요한 사회  입원은 건강보험의 재정에 

악 향을 끼치는 결과를 나타내어 건강보험법의 개 으로 가

정간호의 상을 만성질환 환자까지 확 하 다. 싱홈의 입

소 기 도 건강보험이 용되지 않을 경우 본인 는 가족이 

비용의 액을 부담하 으며, 기 생활 보장 수 자의 경우 

한 지방정부가 액 부담하 다. 가정간호가 충분하지 못하거

나 불가능한 특수한 상황을 인정하는 경우에 국한하여 싱홈

의 입소 상의 범 도 확 되었다. 가정간호와 싱홈의 수  

상자를 확 한 결과, 건강보험과 지방정부의 재정은 기에 

처하게 되어 1995년의 장기요양보험의 도입은 국회의 만장일

치로 통과되었으며, 도입 20주년을 기념하는 2015년 4월 1일 

독일 정부는 지난 반세기 동안 가장 잘한 정책은 장기요양 보

험제도 도입이었다고 회고하 다[6].

1995년 4월, 독일은 장기요양 보험제도의 재가간호를 시작

하고 1년 3개월 후 1996년 7월 싱홈의 시설 여를 도입하

다. 이는 건강 보험법의 개 (1989년)으로 만성질환 환자에게

도 가정간호 여를 확 하는 것으로 기존의 가정간호센터가 

이미 장기요양보험 의미의 재가간호 여를 제공하여 구축된 

재가간호 사업소와 간호 인력의 인 라를 기반으로 확  시행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시의 가정간호사업소는 자연

스럽게 장기요양보험의 재가간호 여(간호, 요양  목욕 통

합)를 통합 으로 제공하게 되었다. 즉 장기요양 보험제도 도

입 기부터 가정간호와 재가간호 여는 하나의 간호센터에

서 제공되었다. 2019년 재 97%의 장기요양보험의 재가간호

센터가 건강보험의 가정간호를 운 하며, 3%의 재가간호 센터

는 건강 보험법의 가정간호를 제외한 장기요양 보험법의 재가

간호 여를 제공하며, 이외에도 상자가 가정에서 이용할 수 

있는 기 생활 수 자를 지원하는 8,067개소(57%)와 기타 재

가 지원 여 4,884(35%)등 다양한 재가 여를 복합 으로 제

공한다[5]. 즉 수 자는 가정에서 이용할 수 있는 여를 통합 

가정·재가 사업소 한곳에서 모두 받을 수 있으며, 독립된 기

으로 병원에 연계된 곳은 213개소, 복합기 으로써 싱홈의 

부속기 은 808개소, 그리고 노인주택이나 돌  주택의 연계

기 은 1,318개소로 치료목 의 간호 처치부터 자립 지향의 

간호 지원 여가 최 한 통합 으로 제공되는 경향을 나타내

고 있다[5].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여의 수 자 한 공동생활 가

정에 함께 살면서 필요한 여를 이용한다. 장기요양보험 여 

 ‘추가지원 여’는 최소 2명 내지 최  11명이 공동으로 거

주하는 공동생활가정에서 건강 험 여의 가정간호 여를 이

용하고 그  두 명이 장기요양 여 수 자인 경우, 장기요양

등 과 무 하게 수 자에겐 매월 214유로를 지원하는 여이

다. 가정간호 수 자들이 (공동생활) 가정에서 지역의 계약 의

사의 처방으로 가정간호 여를 이용하다 장기요양보험의 수

자가 되면 통합 가정·재가 사업소의 간호 인력이 제공하는 

물 여를 이용하거나, 지인 는 가족 등이 제공하여 그 보상

으로 이 지 되는 여를 받게 된다. 한 과 

물의 혼합 여를 이용할 수 있으며, 간호사의 교육으로 가족 

간병인 등의 신체 ·정신 인 부담을 덜어주는 부담감소 여

(법 제45 b조)와 (공동생활) 가정에 가능한 한 오래 머무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여(법 제45 a조)가 제공된다[6].

한국과 독일의 가정간호 제도 비교

한국과 독일의 가정간호 제도의 같은 은 국민건강보험공

단의 역할이다. 가정간호 여를 보험 여로 결정하고 제공한 

서비스에 한 수가를 보상하는 것은 한국의 국민건강보험공

단과 독일의 다 보험자인 건강보험사 소 이며, 장기요양보험 

제도 운  주체 한 양국 모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

사이다.  

한국과 독일의 가정간호 제도의 차이 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간호를 법률로 규정하는 에서의 차이는 한국은 

2000년의 의료법 제33조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독일은 1988년 건강보험 법 제37조 규정이다.

둘째, 한국의 가정간호가 병원 심인 반면, 1970년 시작된 

독일의 가정간호는 지역사회 심의 가정간호로써 운 자는 

개인사업자나 공공기  는 교회소속의 비 리 법인이었으나, 

외 으로 투석환자 같은 경우 병원 심의 가정간호가 제공

되었다[3]. 1988년 건강보험 법의 가정간호는 지역의 계약 의

사(주치의)와 가정간호 센터  병원 간의 력으로 제공되며, 

계약 의사가 조정자 역할을 한다. 따라서 한국의 가정간호 처

방은 병원의 의사가 하지만 독일은 지역의 계약 의사가 처방

한다. 계약 의사는 한국의 의원 의사로서 건강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의원을 운 함으로 ‘계약 의사’라고 하며 법  용어

이다.

셋째, 한국 가정간호 사업소의 운  주체는 부분 ( 학) 

병원이며, 병원의 한 부서로써 가정 문간호사는 병원의 직원

이지만 독일은 독립된 기 이다. 병원 부속이나 싱홈 연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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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가정간호 센터 역시 독립된 기 으로 운 된다. 간호사 

개인이 사무실과 인력 조건을 갖추어 시군구의 허가신청으로 

개설할 수 있다. 개설의 인력 조건은 간호사로서 최소 460시간 

이상의 간호 리 교육을 받은 간호 리자 한 명, 간호 리자 

리 한 명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한 명의 개설 조건을 

갖추면 개인, 법인이나 공공기 이 가정간호 센터를 개설 할 

수 있다[8].

넷째, 한국의 가정간호는 가정 문간호사가 가정간호 여를 

제공한다. 재 가정 문간호사는 학원의 석사과정 교육을 

이수한 후 시험 합격으로 가정 문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간호

사이다. 독일의 가정간호사는 가정간호 센터장인 간호 리자와 

리자 리로 근무하는 경우 간호 리자 교육과정을 마친 후 

간호 리자 자격을 갖춘 간호사이며, 일반 간호사는 3년제 간

호직업 문학교(한국의 고2～ 학 1학년)나 학 학사과정을 

졸업한 간호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신규간호사로 취업할 수 있

다[8].

2017년 기  총 390,322명( 일제 266,041명)의 인력이 건강

보험의 가정간호와 장기요양보험의 재가간호 상 830,000명

을 간호하 다. 건강보험법의 가정간호와 장기요양보험 법의 

재가간호를 통합 제공하는 사업소(이하 ‘통합 가정·재가센터’

라 함)의 인력은 일제 기 으로 총 266,041명이었다. 이  

간호 인력(간호사와 1년제 간호조무사)은 체 인력의 약 60%

인 169,113명으로 Home care를 제공하는 가장 큰 그룹으로써 

간호사는 133,287명(50%)이고 간호조무사는 35,826명(9.8%)이

었다. 두 번째로 큰 그룹은 간호 학생을 비롯한 해당 문 역

의 실습생들과 기타교육 졸업자 76,837명(28.9%)으로 이들 

한 간호사의 지도를 받으며, 간호사의 간호계획에 따라 수 자

의 일상생활 활동과  가사지원을 도왔다[5]. 세 번째 그룹은 

교육과정에 일상생활활동 지원에 한 기본간호  가사지원

을 배우는 가족간호, 지역간호  기타 간호를 배우고 간호사

의 간호계획에 따라 수 자를 지원하는 19,524명(7.3%)의 인력

이었다. 다음은 가사 리 교육을 받은 가사운 자로 9,128명

(2.3%)이었으며, 물리·작업  기타치료사(언어, 미술, 음악 등) 

그룹이 2,810명(1.1%), 장애인을 포함하여  국민을 상으로 

하는 독일의 건강  장기요양 보험법에 의거 특수교육을 비

롯하여 장애인교육 공자들이 1,162명(0.4%), 그리고 사회서비

스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사는 941명(0.35%)의 순이었다[5]. 

다섯째, 가정간호 여의 내용이다. 한국은 의사 처방에 따른 

간호 처치 심이며, 독일 한 의사 처방에 따른 간호 처치와 

일상생활 활동의 지원인 기본간호와 가사 리 지원이다. 간호 

처치가 필요한 경우에 국한하여 기본간호와 가사 리 지원

여를 제공하지만, 외 으로 수술 후 등 일시 인 지원목 의 

가정간호는 간호 처치 없이도 기본간호와 가사 리 여를 

의사가 처방하면 제공될 수 있다[9].

여섯째, 독일의 가정간호는 장기요양보험 법의 통합된 재가

간호를 통합 운 할 수 있지만 한국은 가정간호에 국한한다. 

2017년 기  총 14,050개소 장기요양 보험법의 재가간호 센터

의 97%인 13,657개소가 건강 보험법에 따른 가정간호를 통합 

운 하고 있으며, 약 3%만이 장기요양보험의 재가간호를 제공

하고 있다. 2015년 총 13,323개 재가간호 센터  가정간호를 

통합 제공하는 기  한 97%(12,915개소)로 이러한 경향은 

1995년 4월 장기요양보험 제도 기부터 계속되었다(Table 

1)[10]. 

통합가정·재가센터를 2017년 기  운  주체별로 살펴보면, 

65.4%(8,930개소)는 개인이 운 하고, 33.2%(4,540개소)의 사업

소는 법인(비 리, 리 법인 등)이었으며, 1.4%(187개소)가 공

공기 이었다. 2015년에는 약 11,000개소 214,000명의 인력이 

건강보험의 가정간호와 장기요양보험의 재가간호 상 

472,000명을 간호하 다. 41%의 사업소는 법인(비 리, 리 

법인 등)이었으며, 58%가 개인사업자이고 1%가 공공기 이었

다. 2015년에 비해 개인 사업소가 증가했고 법인은 감소했다

[5].

규모별 많은 순서 로 살펴보면, ① 36～50인 규모(2,299개), 

② 51～70인 규모(2,211개), ③ 26～35인 규모(1,876개), ④ 7

1～100인 규모(1,862개), ⑤ 101～150인 규모(1,331개) ⑥ 21～

25인 규모(1,006개), ⑦ 10인까지(1,001개) ⑧ 16～20인 규모

(904개) ⑨ 11～15인 규모(791개) ⑩ 150인 이상 (769개) 순이

었으며, 10인까지의 소규모 재가센터 1,001개소로 7%를 차지

했다[5].

간호교육과정의 가정간호

가정간호와 재가간호 수 자는 장기요양수 권자 여부로 구

분된다. 즉 6개월 이상 일상생활활동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자

<Table 1> Status of Nursing Home, Home Care and Integrated Home Care Centers

2003 ... 2007 2009 2011 2013 2015 2017

Nursing home 9,919 10,384 10,706 10,949 11,164 11,241

Home care 10,619 11,529 12,026 12,349 12,745 13,323 14,050

Integrated home care 10,284 12,915 13,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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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 유무에 달려있다. 수 자의 자립지원 목 인 가정·재가간호

의 간호 재는 간호 리자(Pflegemanager, 문번역: Care 

manager)가 법 인 책임을 지며, ‘통합가정·재가 센터의 모든 

여는 간호사의 상시 인 책임 하에 제공되어야 한다.   

간호사는 수 자의 욕구와 가족 등의 희망 사항을 고려하여 

가족과 함께 간호계획을 수립한다. 간호 처치는 간호사가 수행

하며, 기본간호인 일상생활지원과 가사지원에 국한하여 1년 교

육과정의 간호조무사에게 임한다.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의 감

독 하에 임된 행 를 수행하며, 치매 환자의 안 을 한 지

킴이 역할은 교육받은 자원 사자 한 간호사의 감독 하에 

수행한다[9,12]. 따라서 간호교육 과정은 졸업 후 신규간호사로

서 간호과정을 용하여 간호를 제공하되 법에 따라 효율 이

고 경제 이며, 최신 의학과 간호학 수 에서 한 가격으로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구성되어 있다[12]. 

  

● 교육과정 구성

독일의 간호교육 과정의 가정간호 필수실습은 400시간이다. 

독일의 간호교육은 이론 2,100시간과 실습 2,500시간 총 4,600

시간으로 이루어진다[8]. 이론은 5개 역의 모듈로 이루어지

며, 첫 번째 모듈은 성기와 만성질환 환자의 간호 상황에서 

책임지는 계획, 조직, 설계, 수행, 조정  평가하는 간호과정

과 간호진단의 역량을 갖추도록 1,000시간의 이론이 제공된다. 

2학년까지의 필수 실습시간은 2,500시간이며, 이  1,720시간

의 필수실습이 건강 보험법의 병원(400시간)과 가정간호센터

(400시간), 소아병동의 120시간, 장기요양보험법의 싱홈(400

시간) 그리고 통합재가간호센터(400시간) 이루어진다. 3학년의 

780시간  필수실습 기 에서의 심화 실습은 성기 병원, 

싱홈, 가정·재가 간호, 소아 간호, 정신과 간호 기 에서 이루

어지며, 각 필수기 에서의 심화 실습은 500시간이다[9]. 가정

간호 는 통합재가간호를 심화 실습으로 선택한 학생은 통합 

가정·재가 센터의 가정간호 는 통합재가간호 역에서 500

시간의 실습을 하며, 국가고시의 실습시험을 선택한 기 에서 

실시하게 된다[12]. 즉 독일의 간호 학생은 졸업한 후 건강보

험 제도의 성기의 병원과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싱홈 그리

고 통합가정·재가센터, 원하는 경우 장기요양보험법의 재가간

호를 제공하는 재가간호센터에서 근무를 시작할 수 있다. 

● 통합 가정·재가간호 센터의 실습

법인 는 공공기 이 운  주체인 재가간호의 모든 여는 

간호사가 수행하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다른 간호 인력은 그

의 자격에 맞는 간호 처치로 흡입, 치료  마사지, 냉찜질, 피

부치료 목 의 목욕, 압박 스타킹 압력정도 2등 부터 착용  

탈의, 압력 붕 의 풀기, 투약 실시( 외 조항: 마약 패치, 필

요시(prn)처방 수행, 안약 투여, 한 개 이상의 약을 투약하는 

경우)하며, 간호 리자( 리)는 3학년의 간호학생에게 당, 

압측정, 장, 섭취량/배설량(I/O) 확인, 피하주사 비, 피하주

사 수행을 간호사의 지도를 받은 후 간호사의 감독 하에 수행

할 수 있도록 한다[8].

● 가정간호 는 통합가정·재가센터의 인가 필수조건

가정간호 센터 개설 후 가정간호 여를 제공하기 해서는 

보험자와 계약을 맺어야 한다. 인력 조건은 간호 리자 한 명, 

간호 리자 리 한 명,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의 일제 한 

명이 있어야 한다(간호사나 간호조무사 두 명의 시간제 가능). 

간호인력은 3개월 이상 공석으로 둘 수 없다. 간호 리자와 간

호 리자 리는 최소 460시간의 리자 역량을 갖춘 교육을 

이수한 간호사이어야 한다. 

장기요양법이 발효되기 에 이미 가정간호 센터의 리자 

역할을 하 으며,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사로부터 인정받았

으면 이 보험사와 체결한 계약으로 인정한다. 간호 리자 리

는 2명의 간호사에게 분할 할 수 있다. 담당 지역은 센터 주변

의 반경 30km이며, 호스피스, 종양, 상처 문간호사 등의 특

이한 경우 보험자의 승인을 제로 한다[9].

가정간호지침

가정간호지침은 건강보험법의 가정간호에 한 처방의 기간

과 건강보험사의 승인 그리고 계약 의사와 가정간호를 수행하

는 가정간호센터와 병원 간의 력을 규정한다[9].

● 지침의 기

의학 인 필요성이 있는 경우 계약 의사는 치료목 뿐만 아

니라 완화목 인 경우에도 가정간호를 처방한다. 이런 경우 수

자의 자기책임 역과 질병을 앓고 있는 상자의 특별한 

문제  경제 인 안을 고려해야 한다. 를 들어 고가의 의

약품, 상처 치료나 보조 재료의 처방은 같은 효능을 가지면서

도 가정간호에 필요한 조치에 한 비용보다 낮은 것으로 경

제 이어야 한다. 

가정간호는 수 자 는 그 가족의 가정에서 제공된다. 한 

수 자가 정기 으로 머무르는 다른 한 장소에서도 간호

처치, 일상생활 활동지원의 기본간호가 필요한 경우 가정간호

가 제공될 수 있다. 특히 학교, 유치원, 돌  형태의 시설이나 

직장에서도 처방된 조치를 안정 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개별 

조치를 제공하기 한 공간의 한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 : 생조건, 수 자의 사생활 보호, 조명 련). 장기요양보

험법의 상자가 아닌 수 자는 주간간호나 야간간호  단기

간호 기 에 머무는 동안 의료·간호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가

정간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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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이나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 리는 수 자의 가정에서 

우선 이루어져야 한다. 만성이나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 리는 

복잡한 상처 리 는 가정환경의 이유로 수 자의 가정에서 

할 수 없는 경우 가정 외부의 문 시설에서 제공될 수 있다. 

이것은 처방에 명시되어야 한다. 

계약의사가 가정간호 재로 처방할 수 있는 내용은 기본

으로 지침에 명시된 가정간호 재 목록에 국한한다. 가정간호 

재 목록에 열거되지 않은 재는 가정간호 서비스로 처방하

지 않아야 하며, 보험사도 가정간호로 승인하지 않음을 기본으

로 한다. 그러나 목록에는 없으나 의학 으로 확인되고 가정간

호 재가 의사 치료계획의 일부로써 개별 으로 필요하고 경

제 이며 한 간호사가 재한다면, 외의 경우로 처방되

고 보험사가 승인할 수 있다. 의료진단  치료는 가정간호로 

처방될 수 없으며, 건강보험사로부터 승인되지 않는다.

가정간호 여 수  자격은 상자가 필요한 집안일을 스스

로 수행할 수 없거나 그 가정에 거주하는 가족 등이 수 자를 

돌보고 요구하는 범 까지 제공하지 못 하는 경우에 국한한다. 

법률 규정에 따라 간호 처치를 받을 수 있는 시설( : 병원, 재

활 시설, 호스피스, 싱홈)의 체류 기간 동안 가정간호를 처방

받을 수 없다. 그러한 권리가 있는지 개별 으로 건강보험사에

게 확인할 수 있으며, 병동과 같은 정신과 치료목 의 가정간

호는 처방될 수 없다. 외 인 경우로써 장애인의 작업장에서 

제공되는 간호의 강도나 빈도가 무 높아 간호사 한 명의 업

무로 병원의 입원 치료를 피할 수 있거나 의료로 치료목 이 

보장될 수 있을 때 가정간호를 처방할 수 있다. 한 간호사에 

의한 상시 인 간호나 집 간호 등 간호처치에 한 높은 요

구도가 최소한 6개월 이상 필요한 싱홈의 수 자의 경우( : 

집 도나 빈도에서 낮이나 밤의 상할 수 없는 시간에 간호

처치가 수행되어야 하는 경우 는 인공호흡기의 가동과 지속

인 찰이 주·야간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법에 따른 가정간

호를 처방 할 수 있다. 

● 가정간호의 내용, 목표  범

가정간호의 여로는 질병 치료와 악화 방  질병의 불

편함을 완화하고 간호사, 간호조무사에게 임할 수 있는 간호 

처치와 일상생활의 기본 인 활동에 한 기본간호, 그리고 자

립 인 가사운 의 필수 요건을 유지하기 해 일반 으로 필

요한 가사지원이 포함된다.

가정간호 처방의 목 은 수 자가 자신의 집에 계속해서 머

무르거나 병원 입원 후 그들의 집으로 가능한 한 빠른 귀가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병원입원 지양간호). 한 계약 의사의 

치료가 가능하고 그 결과를 보장하며(보장간호), 병이나 질

병의 격한 악화, 특히 병원퇴원 후, 외래 수술 후 는 병원 

외래 치료 후에 필요한 간호를(지원간호) 보장하는 것이다.

병원입원 지양간호를 목 으로 제공되는 가정간호는 개별

으로 필요한 경우 간호 처치와 기본간호  가사지원을 제공

한다. 보장간호로는 간호 처치  안 리와 건강보험사의 법

령이 제공하는 경우 필요한 기본간호와 가사지원을 제공하며, 

지원간호 목 의 가정간호는 기본간호와 가사지원을 제공한다.

∙ 병원입원 지양간호 목 의 가정간호에 한 처방 

수 자가 하나의 질환 때문에 처치가 필요하고 이 부분이 

의사의 치료계획일 경우에만 병원입원 지양간호로써 처방은 

허용되며 다음 조건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처방될 수 있다. 

병원치료가 필요하나 수 자가 입원동의를 거부한 경우 등 치

료를 할 수 없는 경우, 병원입원 치료  가정간호사의 재로 

외래환자 치료를 보충할 수 있는 경우, 병원 입원 치료를 단축

시키는 경우이다. 병원입원 지양간호의 틀에서 기본간호와 가

사지원은 반드시 필요한 간호 처치와 련하여 처방될 수 있

다.

∙ 보장간호 목 의 가정간호에 한 처방

보장간호는 의사치료 계획의 일부이며, 수 자가 하나의 질

환으로 가정간호의 재로 가정에서 계약 의사의 리를 받는 

경우에만 처방될 수 있다. 이런 경우 가정간호는 간호 처치로

서 처방될 수 있다. 기본간호와 가사지원은 보장 간호의 틀에

서 수 자가 가입한 건강보험사의 법령에 따라 기본간호와 가

사지원이 보험 여이면 제공된다. 한 수 자가 장기요양 보

험법의 2～5등 의 장기요양 수 자가 아닌 경우 필요한 간호 

처치와 련해서만 처방될 수 있다. 

∙ 지원간호 목 의 가정간호에 한 처방

지원간호의 가정간호는 의사 치료계획의 일부이며 병이나 

특히 병원퇴원 후, 외래 수술 후 는 병원 외래 치료 후 질환

의 격한 악화가 있으면 계약의사가 처방할 수 있다. 수 자

가 기본간호와 가사지원 역에서 더 이상 자신을 스스로 돌

볼 수 없을 정도로 질환이나 치료 련 장애가 발생한 경우, 

기본간호와 가사지원의 필요성이 일시 인 기간만 발생한 경

우이며, 장기요양보험법의 2～5등  수 자가 아닌 경우 처방

될 수 있다. 지원간호 목 의 가정간호는 일상생활활동의 지원

인 기본간호와 같이 처방될 수 있고, 기본간호는 간호 처치 없

이도 처방될 수 있으며, 간호 처치에 한 동시 는 사  처

방도 제하지 않는다. 건강보험법의 단기간호 기 의 시설

여는 제공될 수 없다. 

∙ 가정간호 처방

가정간호 처방의 제조건은 계약의사가 환자의 상태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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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간호의 필요성을 직  확인했거나 치료하는 동안  두 가

지 모두를 알고 있어야 한다. 병원 의사는 병원의 퇴원 리 

범 에서 가정간호를 처방할 수 있다. 의사의 처방은 법  양

식인 가정간호 처방 에, 특히 가정간호 처방과 련된 의학

인 근거로써의 진단명, 제공해야 할 서비스, 서비스 시작일, 빈

도  기간을 작성해야 한다.

만약, 수 자의 가정에 거주하는 사람이 필요한 조치를 수행

할 수 있고 이것이 계약의사에게 알려진 경우 처방은 생략된

다. 수 자의 가정에 거주하는 사람이 가정간호의 부분을 수행

할 수 있으면 해당 조치의 처방은 생략된다. 수 자의 가정에 

거주하는 사람이 필요한 조치를 수행할 수 없다고 계약 의사

가 단하면 이를 처방에 명시하며, 계약의사가 명확하게 단

할 수 없는 경우에도 명확하게 단할 수 없음을 처방에 명시

해야 한다.

가정간호의 모든 재는 의사의 처방을 제로 하며, 가정간

호와 련한 재를 수행하는 사람은 먼  의사의 처방과 처

방에 한 승인으로 구속된다. 처방의 변경  추가에는 스탬

와 날짜가 있는 의사의 서명이 필요하며, 소  규정은 기본

으로 허용되지 않고 외 경우에 한하여 특별히 근거를 제

시해야 한다. 가정간호의 개별 인 조치가 체 는 부분 으

로 더 필요하지 않은 경우 계약 의사는 이를 즉시 건강보험사

에 알린다.

병원 의사가 퇴원 후 가정간호의 재가 필요한 것으로 간

주할 경우 이를 계약 의사에게 통지하고 계약 의사는 이를 처

방에 고려해야 한다. 기본간호  가사지원 외에 간호 처치가 

필요하고 다른 요건들이 충족되면 보장간호와 지원간호 목

의 가정간호는 병행하여 처방될 수 있다. 

∙ 정신·가정간호의 특수기능

정신·가정간호의 추가목표는 수 자의 안정화에 기여하여 

가능한 범 에서 일상생활을 자립으로 수행하고 조정하며 

재된 치료를 받는 것으로 사회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 처방

의 제조건은 수 자가 간호과정에 언 된 활동(능력 장애)의 

장애에 정 인 향을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어야 하

며, 추구하는 치료 목표는 수 자에 의해 구 될 가능성이 

상될 수 있어야 한다. 법  양식을 이용한 첫 번째 처방 시 처

방하는 의사가 평가할 수 있는 경우 정신·가정간호는 14일 이

상 처방될 수 있으며, 처방된 재의 성공을 확인해야 한다. 

처방조건이 처방 시 의 처방 의사가 평가할 수 없는 경우 최

 처방은 최  14일 동안만 가능하다. 14일 이후에도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 후속 처방이 추가로 14일 동안 발행될 수 있다. 

그러나 이 기간 안에 수 자가 간호를 수용하고 계 구축이 

달성될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다면, 후속 처방은 불가능하다. 

정신·가정간호의 맥락에서 개별 으로 필요하고 희망하는 

경우 수 자와 련된 보호자는 참여시키며, 질병에 한 응

를 교육해야 한다. 아울러 환경을 고려해야하며, 사회  통합

을 보장하기 해 지역의 정신과 네트워크 는 기타 연계치

료 구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정신·가정간호에 해 처방권이 주어진 의사는 신경과 문

의, 정신의학  심리 치료 문의 그리고 아동  청소년 정

신과  심리 치료 문의(18세에서 21세까지의 환 기간에 

치료 으로 정당한 경우)이다. 지침에 명시된 추가 교육명칭은 

2015년 10월 23일 버 으로 독일 의사 회의 2003 평생교육 

규정을 기반으로 하며, 의사는 구법에 따라 해당 명칭을 제공

하는 의사도 포함한다. 

정신 가정간호의 처방은 정신과 외래 진료소에서 수행 할 

수 있다. 다만 처방하는 의사가 진단을 미리 확인해야 하며, 

처방의 가정간호 기간은 6주를 과하지 않아야 한다.

∙ 가정간호 처방 기간

계약의사는 처방된 재의 성공을 확인해야 하며, 이를 보장

하기 해 특히 첫 번째 처방 기간은 최  14일을 과해서는 

안 된다. 기 처방 기간이 불충분하다는 것을 수 자의 상태

로 명백한 경우, 후속 처방의 필요성이 정당할 경우, 후속 처

방도 더 긴 기간 동안 발행될 수 있다. 후속 처방은 처방된 기

간이 끝나기 , 3일 안에(공휴일이 아닌 경우 월요일부터 

요일까지) 발 되어야 한다.

수 자의 병원입원 지양간호  지원간호에 한 권리는 최

 4주까지이며, 외 으로 정당한 경우 병원입원 지양  지

원간호는 이 기간보다 더 오래 처방 될 수 있다. 이때는 병원

의 입원 치료를 막기 해 가정에서의 병원입원 지양간호가 

더 오래 필요하다거나 지원간호를 받음으로써 가정에서 머무

르는 것이 가능하여 장기요양 보험법의 의미에서 2등 부터 5

등 까지의 장기요양 상자가 되지 않는다는 건강보험의료단

의 확인이 필요하다. 일반 으로 가정간호 완화서비스의 경우 

건강 보험법 의미인 정당한 외사례로써 인정되는 경우가 많

다.

 

● 가정간호 여의 승인 차

수 자가 제출한 계약 의사 처방 에 따라 신청한 서비스는 

건강보험사의 승인이 필요하다.

∙ 계약 의사는 수 자에게 가정간호를 처방한다.

∙ 수 자는 가입한 건강보험사에 계약 의사의 가정간호 처방

을 제출한다.

∙ 건강보험사는 승인 차의 틀에서 처방된 가정간호 재 조

치에 한 심사를 건강보험의료단(한국의 심사평가원)에게 

의뢰한다. 

∙ 건강보험의료단은 심사결과를 해당 건강보험사에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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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사는 수 자에게 신청한 결과를 통보한다.

계약 의사의 처방내용이 완 히 승인되지 않았거나 승인되

지 않은 경우, 건강보험사는 계약 의사에게 그 이유를 알려야 

한다. 가정간호에 한 처방의 승인 조건은 수 자 는 그의 

가정에 거주하는 사람이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만 국한하며, 

보장 간호 틀 내에서 기본간호와 가사지원은 건강보험사의 법

령이 제공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러나 수 자가 장기요양

보험의 여를 받는 경우, 건강보험사는 기본간호와 가사지원

은 보장 간호로써 비용을 부담해서는 안 된다.

합의된 보상에 따라 발 된 처방 을 늦어도 3일째까지(공

휴일이 아닌 경우, 월요일부터 요일까지) 건강보험사에 제출

하면, 건강보험사는 계약 의사가 처방하고 간호센터에서 제공

한 서비스 비용을 승인 허가가 결정되기까지 신 지불한다. 

● 계약 의사, 병원  간호 센터 간의 력

가정간호를 통한 서비스 제공을 보장하기 해 계약 의사는 

간호센터  수 자의 건강보험자와 긴 하게 력해야 하며, 

력의 조정은 수 자를 치료하는 계약 의사에게 있다. 간호센

터는 가정에서의 간호 상황 변화, 특히 환자의 상태 찰에 

련하거나 의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는 간호기록의 특정 내

용을 달하고자 할 때에도 계약 의사에게 보고하며, 의사는 

보고내용의 결과에 따라 필요한 재 조치를 결정한다. 계약 

의사는 간호센터에 간호와 련된 새로운 검사결과를 제공하

며, 가정을 방문할 때 간호기록을 야 하고 자신의 결정에 

해 검토한 후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처방해야 한다.

수 자가 병원에서 퇴원한 직후 는 정신과 입원 치료에 

상응한 치료가 바로 필요한 경우 병원의 의사는 퇴원 리 차

원에서 가정간호의 계약 의사처럼 지침에 따라 퇴원 후 평일 

기  최  7일 동안(공휴일  주말 제외) 가정간호를 처방할 

수 있다. 병원의 의사는 퇴원 리 표 과 련하여 퇴원 후 

수 자를 치료할 계약 의사에게 한 방법으로 조기에 수행

된 치료를 제공하여 공백 없는 연계치료의 목 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이는 성기 병원의 의사뿐만 아니라 재활 의료시

설의 의사에게도 용된다.

결    론

독일의 가정간호는 장기요양보험 제도 도입부터 가정간호와 

재가간호를 통합 으로 운 하면서 장기요양수 자뿐만 아니

라 가정에서 기본간호와 가사지원이 포함된 간호 처치가 필요

한 아 성기와 만성질환의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장애인과 

정신질환을 포함한 환자에게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 한국의 보건소 방문간호처럼 기 생활보장법에 근거한 수

자의 재가 서비스와 의원진료 동행 등 외출 련 재가 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정에서 지원이 필요한 모든 이가 한

곳에서 개별 으로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반면 한국의 아 성기와 만성질환 환자로서 장기요양 수

자가 아니거나 독거노인 는  소득자들은 경제 인 이유로 

의료서비스의 사각지 에 처하게 된다. 이들에게 독일처럼 가

정간호로 의료서비스를 보장하려면 가정간호는 병원 심에서 

지역사회 심이 되어야 한다. 장기요양 보험법의 방문간호처

럼 가정 문간호사는 가정간호사업소를 개설하고 력 의사의 

처방에 따라 수행하며, 치료 효과를 찰하여 의사에게 피드백

을  수 있는 제도 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간호 처치를 

반드시 간호사가 수행하도록 법에 규정되어야 한다. 

독일의 가정간호는 의사의 처방 없이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제도이지만, 의사 처방을 수행하고 그 효과의 찰에 

한 간호사의 피드백 없이 의사 한 효과 인 치료를 진행

하기 어렵다. 특히 가정간호는 장기요양보험과 달리 기본간호

와 가사지원도 의사의 처방을 제로 하며, 병원과 의원 의사 

그리고 가정간호사업소 간의 긴 한 력으로만 가능하다. 

간호 처치를 반드시 간호사가 수행하도록 법에 규정되어야 

하는  하나의 이유는 병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질이 퇴

원 후에도 유지되려면, 가정에서의 간호 간병 인력 한 병원

의 인력체계와 동일할 때 병원과 가정간호 간의 상호호환성 

있는 연계가 가능하다. 병원에서 가정간호로 연계하거나 가정

간호에서 병원으로 연계될 경우 간호사 간의 연계기록은 환자

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단 되거나 지연되지 않고 바로 제공될 

수 있다. 

독일의 통합가정·재가간호를 제공하는 인력은 2017년 12월 

기 , 총 14,050개 통합재가사업소의 390,322명( 일제 266,041

명)이었으며, 830,000명의 수 자에게 필요한 통합가정·재가

여를 제공하 다. 인력의 구성은 가장 큰 그룹으로써 간호 인

력으로(간호사 50%, 간호조무사 9.8%)이며, 두 번째로 큰 그룹

은 간호 학생을 비롯한 해당 문 역의 실습생들과 기타교육 

졸업자 약 29%, 가족·마을·기타 간병 7.3%, 가정 리(가정과) 

2.3%, 물리, 작업  기타치료사(언어, 미술, 음악 등) 그룹의 

1.1%, 장애인(특수) 교육자 0.4%, 사회복지사 0.35% 순이었다. 

독일 사례로 볼 때, 가정간호와 지역사회 재가간호의 통합  

연계는 통합재가 여를 제로 가능하다. 지출 효율화와 함께 

장기요양서비스 질을 개선하기 한 제도개선의 하나로써 

2016년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통합재가 여는 수 자가 살던 

곳에서 존엄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2020년부터 

확  시행될 정이다. 수 자의 상태, 욕구 변화에 따른 개별

인 여가 가능하도록 통합재가에는 간호사가 필수인력이며, 

간호사·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가 을 이루어 사례 리를 하도

록 추진될 계획이다. 장기요양서비스 질을 개선하기 해 요양

보호사의 3교  2.5  1의 인력배치기 도 재검토하고 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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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지출 효율화뿐만 아니라 수 자의 안 보장과 존엄한 

노후를 해서는 간호사의 배치기 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독일의 통합가정·재가 여는 간호 리자의 법  책임 하에 

담당 간호사의 간호계획에 따라 간호처치를 수행하는 제도이

다. 기본간호와 가사 리를 수행하는 모든 보조 인력은 수

자의 서비스제공에 필요한 지식, 를 들어 신체 청결을 한 

거동 시의 움직임, 식사할 때의 일어나 앉기, 손과 팔의 움직

임, 욕창 방의 체 변경 등 일상생활 활동의 모든 지원행

에 한 보다 높은 수 의 문 인 기술을 간호 장에서 간

호사에게 배운다. 환자의 자립 유지나 진 목 의 일상생활 

활동의 지원인 기본간호는 환자의 신체  정신상태의 평가를 

기본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간호사의 교육과 지도 없이 습득하

기 어렵다. 특히 가정간호 상자의 상태 악화로 장기요양수

자가 되는 것을 방하며, 장기요양수 자의 싱홈 원을 

방하기 해 욕창, 구축, 낙상 등 학병원부터 재활병원, 싱

홈, 가정간호  재가간호에 이르기까지 일률 으로 용되는 

문가 표  실행은 간호사의 의무이다[14]. 

인력과 련하여 가정 문간호사는 독일의 간호 리자와 같

이 제공하는 모든 간호에 한 책임지는 리자이어야 한다. 

간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간호사와 기본간호를 수행하는 간호

조무사로 구성하는 모델이 병원과 같은 수 의 간호·간병의 

질이 유지될 수 있으며, 계약 의사와 병원 간의 력이 가능하

다. 한국의 요양보호사와 같이 2개월의 교육을 받은 독일의 돌

 인력은 기존 자원 사자들의 정신을 인정하여 2개월의 무

상 교육으로 수 자의 안 을 지키는 역할과 말벗, 책이나 신

문읽기, 외출동행 등의 업무를 간호사의 간호계획에 따라 수행

하도록 한 제도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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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im of this review is to present a German system of an outpatient care center under the German Health 
Insurance Act and home care (integration of medical care, basic care, bathing) under the Long-Term Care 
Insurance Act. This idea of a German integrated home care system should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a 
Korean home care model. Prior the introduction of long-term care insurance (1995), and with the of the health 
insurance law (1989), German outpatient care centers already provided medical and basic care services for patients 
with acute and chronic symptoms. Since 1995, patients with acute symptoms and rehabilitation periods under the 
Health Insurance Act have been eligible for home care. The Long-Term Care Insurance Act is intended for all 
citizens who are unable to carry out their daily activities for more than six months. In 2017, 13,657 (97%) of 
14,050 outpatient care centers provided home care services after long-term care and health insurance. In other 
words, patients in Germany can use home care in both the acute and chronic phase at the same home care center, 
or ‘integrated home-care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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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독일 가정간호 급여 목록

1. 기본 간호와 가사지원 여

간호 인 방, 체   거동 지원은 개별 인 간호 상황의 정도에 따라 제공해야하는 빈도가 처방 된 여의 빈도와 다르더라

도 여의 효과에 필요한 정도로 처방된 간호 여의 일부이다. 일반 인 환자 찰은 가정간호의 모든 개별 조치의 일부이므로 별

도로 처방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급여 명 급여 설명 / → 조치 기간 및 빈도

1. 가정에서의 기본간호 련 교육

- 행 를 수행할 능력이 없고 학습 잠재력이 있는 가정의 환자, 가족이나 다른 사람에게 상담 

 통제( : 체 와 신체청결 같은 일상 활동)
→ 5회까지 처방

2. 배설 배설과  제거 시 도움: 소변, 변, 땀, 가래,  내용물도 포함

3. 양섭취

- 양섭취  수분 공

- (경우에 따라)비  양섭취 시 도움

- 간호 인 방(구축, 변비, 폐렴, 이하선염, 구강 칸디다증, 증, 각막치유, 간찰진)
- 피부의 상처가 아직 발생하지 않은 경우 욕창 방, 체 변경

- 거동 개선 목 의 도움

4. 신체 청결

- 샤워, 목욕, 씻기( /귀/코), 입, 치아, 입술  피부 리, 면도, 모발  손톱 리

- 안구 보조물    

- 방으로서 구강간호     

- 착의 는 탈의

5. 가사 지원
- 구입(약품포함), 침구류 교환, 시장보기, 난방, 설거지, 쓰 기 처리, 식사 비( 는 식이), 

세탁 리, 집안청소(유지 리–기본 청소).

2. 간호처치

간호 인 방, 체   거동 지원은 개별 인 간호 상황의 정도에 따라 제공해야하는 빈도가 처방 된 여의 빈도와 다르더라

도 여의 효과에 필요한 정도로 처방된 간호 여의 일부이다. 일반 인 환자 찰은 가정간호의 모든 개별 서비스의 일부이므로 

별도로 처방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급여 명 급여 설명 / → 조치 기간 및 빈도

6. 흡인
- 기도 흡인      

- 기 지 세척

7. 간호처치 교육

- 행 를 수행할 능력이 없고 학습 잠재력이 있는 가정의 환자, 가족이나 다른 간병인에게 상담 

 감독( : 당 조 )
→ 10회까지 교육, 처방 가능

8. 인공 호흡기 - 작동  모니터링

9. 방  세척 → 3일까지

10. 압 측정
- 기  신규 치료

→ 7일까지, 24시간 압 측정은 가정간호 여가 아님

11 당 측정

- 당뇨병의 기  신규 치료 시(인슐린 는 약 필수)
- 소  강화된 인슐린 치료가 계속되는 경우

- 후속처방 시 HbA 1c 수치 고려 당

→ 4주까지 일당 3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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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명 급여 설명 / → 조치 기간 및 빈도

12. 욕창치료 시 체  변경

- 욕창 1단계부터 : 욕창부 의 완 한 압력해소에 개별 으로 결정된 시간 간격으로 체  변경

→ 욕창 1단계 : 첫 처방과 후속 처방은 각각 최  7일
→ 욕창 2단계부터 : 첫 처방과 후속 처방은 각각 최  4주

13. 배액 리
- 배액 치, 분비물 흐름  양 확인, 배출물통 교환

→ 1-2회/일

14. 고압 장/ 장
→ 고압 장, 장, 일회용 장 : 주당 최  2번까지

→ 디지털 직장비우기 : 일회성 여 

15. 섭취량/배설량 수분 → 1회/일, 3일까지

16. 정맥수액 - 약품의 규정에 따라 엄격한 기간과 용량 

16a. 피하수액

- 수액종류, 용량  기간 처방, 의사의 처방에 따른 주사 수행

- 투여 속도  투여 총량 감독

- 주사 실시, 교환  제거 시, 부종 형성 는 주사부 가 붓거나 발  징후 여부를 주사 

부 를 검

→ 7일까지

17. 흡입

- 처방된 흡입 보조제(보조제 목록에 따라)를 통해 에어로졸 는 호흡기를 통해 분말로 

흡입되는 의사가 처방한 약물의 사용

→ 약품의 규정에 따라 엄격한 시간과 양

18. 정맥/근육 주사 → 약품의 규정에 따라 엄격한 복용 기간과 양

19. 주사 비 
- 약 구분이 어렵거나 정확한 용량을 비하기 어려울 정도로 시력장애가 있는 환자가 스스로 

주사 수행하는 경우

20.  주입 - 의사가 처방한 액체 약물을 신체의 장기(개구부 등)에 방울방울 투여

21. 냉찜질
- 성 외상 후 상태, 성 염증성  질환, 수술 후 상태  

→ 1-3일

22. 치골상부 카테터 → 새로 삽입 후 최  14일 동안 

23. 유치도뇨 → 3-4 주마다 유치도뇨  교환

24. 특별한 환자 찰 

- 생명의 험으로 즉각 인 간호/의료서비스가 매일 필요하며, 재하는 의료  간호 조치에 

한 지속 인 찰  재

- 맥박, 압, 온도, 피부, 막과 같은 활력 징후 기록과 이 기간 동안 발생한 모든 간호 

재를 포함

→ 병원 치료 필요 여부에 한 설명

→ 처방 건당 1회

24a. 완화 치료 환자 는 완화 

환자의 증상 조

- 처방 의사와 면 한 상담을 통해 완화 치료 환자의 증상 리

- 특히 고통스러운 통증, 오심, 구토, 폐나 심장 증상, 변비

- 궤양성 상처의 상처 리  치료

- 기 재( : 발작, 출 , 성 불안 증상 리 외에, 의료서비스 상황에 따라 필요한 모든 

간호처치 포함

→ 최   후속 처방 : 최  4주, 이후 처방: 수요에 따르며, 원래의 상수명 기간을 넘어서도 

가능

25. 리 - 삽입  교환

26. 투약

(주사, 수액투여, 주입, 흡입 

제외) 

- 약품의 규정에 따라 엄격한 복용 기간과 양, 후속 처방 : 의사의 근거제시 의무, 이후의 후속 

처방은 지 계약 의사의 검사 결과 제시 필요

27. 경피 내시경하 루술(PEG) 리 - 3. 양 리 참조

27a. 정신과 가정 간호

- 간호 수용 개발( 계 형성)
- 기 상황 응 조치의 수행

- 질병에 한 본인 책임의 응이나 질병으로 인한 활동 장애(능력 장애)를 처할 수 있는 

기술과 역량 개발을 한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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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명 급여 설명 / → 조치 기간 및 빈도

- 서비스에 참여하는 기 의 다른 사람과 연락할 수 있도록 지원

→ 4개월 이상의 처방 기간이 필요한 경우 (연장), 계약 의사는 치료 계획에 정신가정간호가 

얼마나 활동 장애에 정 인 향을 미치게 되어 수 자가 안정되며 정신가정간호로써 

달성할 수 있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 명시, 의사는 주당 최  14가지를 처방

28. 장루 리
- 피부 병변에 성 염증성 변화가 있는 상처의 소독, 리  의사가 처방한 약, 드 싱 교환 

 인공 뇨 , 장루 간호 

29. 기 개  교환  리
- 기 개  교환(제거, 세척)  리, 필요 시 새로운 기 개  삽입  고정, 제거된 

기 개  세척

30. 심정맥 카테터 리

- 카테터 삽입부 의 드 싱 원칙: 투명한 재료 사용, 천공 부  드 싱 교환, 천공 부  

평가(Port-a-cath 포함)
→ 1–2회/주, 투명재료 사용 드 싱 교환

31. 성 상처 리 → 최   후속 처방은 각각 최  4주

31a. 만성 인 상처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 리
→ 최   후속 처방은 각각 최  4주

31b. 압박 스타킹
- 의사가 처방한 압박 스타킹의 착의 는 탈의, 스타킹 압력의 정도에 따라 I부터 IV등 까지

→ 1회/일 매일

31c.  지지 기능  안정 

목 의 붕  부착  제거 
→ 2주까지 1회/일( : 염좌, 좌상, 삼출물)


